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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level of dental neglect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it.

Methods: The subjects included in this study were 431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partici-

pants were given a self-report questionnaire for the study. The survey collected data on sociodemo-

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ntal neglect. For dental neglect, the Adelaide dental neglect scale was 

used for measurement. 

Results: The percentage of mothers with a high level (≥15 points) of dental neglect was 52.7%. In 

terms of dental neglect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 37.1% showed feeding of snacks before and 

after meals, followed by postponement of dental treatment for mothers at 22.8%, and dental treatment 

postponed due to children 21.7%. The 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the mother’s dental neglect were 

found to be age of the mother, whether the mother was employed or not, and household income. The 

lower was the age of the mother, the higher was the level of dental neglect. In addition, when mothers 

had jobs, dental neglect was high, and the lower was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was the level of 

dental neglect. 

Conclusions: The level of dental neglect for mothers and their children was found to be high. Thus,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national oral health promotion strategies for children.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dental neglect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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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6년 3월, ‘4살 아동 살해 암매장’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후 ‘12개월 아들 학대 혐의로 아동의 친부 구속 

및 방임 혐의로 친모 불구속 입건’, ‘3살 아동 상습 학대로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 구속’ 등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만146건이었

던 아동학대 신고가 2015년 1만9203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증

가하였다. 아동학대는 최근에 들어 발생한 사회현상은 아니다. 우

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 내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에 노

출시키지 않으며,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자녀관, 

체벌에 대한 관용 등이 팽배해 있어 이러한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쉬웠기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

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1). 아동학대 및 

방임은 아동기의 신체적 발달, 심리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침으로 아동기 이후의 청소년기의 생활이나 사회적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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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임은 전체 아

동학대 사례 중 26.2%로 정서학대(16.2%), 신체학대(11.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2013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방임은 학대

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태만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학대가 개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방임은 생존이나 건강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3,4). 방임은 소리 없는 학대(silent abuse)라고 불린다. 밖

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유형의 학대만큼 혹은 그 이상의 피해

를 아동에게 미치기도 한다5). 방임은 지나치기 쉽고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

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다. 이는 방임을 신체적 학대와 

같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일 것이다5). 

방임은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방임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아동의 필요한 기본

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들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도 가장 흔한 방임의 유형 중 하나이다6). 일반적으

로 아동의 치과치료가 필요할 때 진료예약을 하고도 치과방문을 

하지 않거나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시기를 늦추는 것을 방임이라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방임, 치과적으

로 방치된 치과의료 방임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적

절한 건강관리를 찾지 않는 것 또한 방임의 징후이며, 조기 치과치

료는 아동의 구강질환, 특히 우식을 일으킬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고 하였다7). 

Welbury6)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징후를 알 수 있는 신체기관 

중 하나는 구강으로, 구강에 발생된 증상 및 질환으로 신체적 학

대, 성적 학대 및 방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혀나 입술, 

협점막, 구개, 치은, 소대 등에 발생한 타박상, 열상 및 찰과상, 그

리고 탈구된 치아, 악골 골절, 변색된 치아(외상의 결과로 인해 발

생된 치수괴사),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된 구강병(치아우식증, 치

주병, 기타 구강문제), 불결한 구강위생 상태 등 구강 내 증상으로 

아동학대나 방임을 유추해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8). 

ADA는 이러한 구강 내 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이를 처리

하는 과정 등을 담은 임상 지침을 배포하는 등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구강보건인력의 법적, 윤리적 책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8). 

또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치과적 방임(태만)이 의심되는 경우, 

구강보건인력이 이를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즉시 인식하고 진단하

여 보고하는 것은 아동보호의 기본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9). 따라

서, 구강은 치과적(치과의료)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를 찾아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치과 영역에서 아동방임 행위는 치과 처치와 관련된 정보를 취

득하는데 있어 보호자의 관심 부족,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수행

되어져야 하는 예방적 처치의 부족(예. 구강위생), 치과진료 예약 

부도 등을 언급할 수 있는데10), 치과의료 방임은 ‘책임이 가능한 가

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아동이 통증 및 감염으로부터 자유

롭고 적절한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아동의 기본적인 구강건강 필

요에 부합하는데 있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실패’로 정의11)되는 경

우가 많다. 즉, 학대의 측면보다는 태만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구강 내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한다면 

구강 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강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치아통증 또는 수면방해, 음식물 섭취 어려움이 있거나 식

품 선택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12). 

Thomson과 Locker13)는 치과의료 방임(dental neglect)을 개

인의 구강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행위 및 태

도라고 하였다. Joyce12)는 치과의료 방임을 고의적 방임(wilful 

neglect)이라고 표현하며, 이미 알려진 중요한 치과적 문제에 대응

하는 데 실패함을 설명한 용어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치료를 받

지 않음으로 인한 통증, 비정기적 치과방문과 반복적인 진료예약 

실패, 반복된 간격으로 돌아오는 통증, 계획된 치료의 미완료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치과의료 방임은 Thomson과 Locker13), Joyce12)

의 주장처럼 결국 구강건강관련 유해한 행위 및 태도라 할 수 있겠

다. 

Skaret 등14)은 치과의료 방임이 부정적 구강건강인식과 연관

이 있으며,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의 매일 섭취 및 보조구강관리

용품 미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Kvist 등15)은 소아치과에서 

전신마취(GA, general anaesthesia) 후 치과치료를 받은 6세 이하 

아동들에서 치아우식증과 치근단 치주염, 치수괴사로 인한 감염률

이 상당히 높았으며, 동일 기간 내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치과치료

를 진행한 아동들과 비교한 결과,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 치과의료 

방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 10명 중 5명

이 치과치료 방임을 경험하였다고 언급한 Coolidge 등16)의 연구와 

육안적으로 확인이 되는 치아우식증이 있는 청소년에서 치과의료 

방임 정도가 높게 나타난 Sarri 등17)의 연구에서도 치과의료 방임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치과의료 방임이 치과적 장애

(dental disability)와 연관이 있다는 Kvist 등15)의 연구 결과와 치과

의료 방임이 보유하고 있는 치아의 수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연관이 있음을 언급한 McGrath 등18)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치과의료 방임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임이 확실하다.

Harris19)에 따르면 영국의 소아치과의사들은 치과의료 방임이 

흔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는데, 그들의 60%가 방임된 구강상태의 

아동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본다고 하였다. McGrath 등18)은 치과서

비스를 사용하는데 무관심한 치과치료 방임이 널리 퍼져 있으며, 

교육수준 및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

다. 특히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사람들에서 치과의료 방임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11). 사회경제적 상태는 구강건강 

격차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사람들이 구

강건강수준이 좋지 않거나 이로 인해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에 장애

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2).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그들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치과의료 

방임은 구강건강 불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으며,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Harris19)는 아동의 최적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동

에게 필요한 것은 당분이 함유된 과자나 음료의 섭취 빈도를 제한

하는 식이조절, 감독관리 및 지원을 동반한 구강위생, 예방처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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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의 치과치료를 위한 치과방문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구강건강관련 행위는 아동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부모 또는 보

호자의 구강건강관리 행위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량한 구강위생상태, 우식 경험 등을 야기하므로 구강건강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동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에 있어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구

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구강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및 행위를 어머니가 행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23-25). 

즉, 아동의 보호자 중 주로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가 아동의 구강

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어린 자녀

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실행 정도에 따라 자녀의 구강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자녀

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정도에 따라 자녀의 구강건강상태 역시 다

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Lourenco 등10)은 부모가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있

음에도 상당수의 부모가 그들 자녀를 데리고 구강진료기관에 방문

한 적이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하는 일

반적인 위생관리와 치아우식증 경험은 연관성이 있었는데, 이는 머

리카락 및 손톱 청결이 부재된 경우처럼 아동의 일반적인 위생상태

가 방임될 경우 구강위생상태 역시 방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

장한 바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적절한 구강건강관리 실행은 아동을 

전문가와 구강건강관리 환경에 친숙하게 함으로서 보다 건강한 습

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

킨다26). 따라서, 아동학대 측면의 방임뿐만 아니라 구강건강 불평등 

측면, 그리고 아동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아동 구강

건강관리 방임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국외에서는 치과의료 방임 연구11-19,27)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료방임에 대한 연구 이외에 치과의료 방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개념

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적인 치과의료 방임이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자들은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료 방임 지수를 개발하여 미취학 아

동 보호자 중 어머니의 치과의료 방임과 그 연관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모자 구강보건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과 조사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표본추출법

에 의해 선정된 익산시, 전주시 및 군산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이었다. 2014

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익산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 28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하였고, 예비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저자의 학연 및 지연 등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선정되었다. 본 조사는 조사대상 어머니에게 연구 목적

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승

인번호: 201409-059).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통

해 가정통지문으로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동의

한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전달한 후 회수하였다.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 444명이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

며, 그 중 결측치가 많은 2명 및 중복 설문 11명(2명 이상의 미취

학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자녀 1명 이상의 설문에 응답한 경

우 응답 순으로 1부만 채택)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431명(71.8%)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른 연

구비 지원은 없었다.

2. 용어의 정의 

2.1. 치과의료 방임의 개념적 정의 

치과의료 방임의 개념적 정의는 ‘책임이 가능한 가족이나 보호

자가 있는 곳에서, 아동이 통증 및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적절한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아동의 기본적인 구강건강 필요에 부합하

는데 있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실패’이다11). 

2.2. 치과의료 방임의 조작적 정의

본고에서는 치과의료 방임을 태만의 문제로 접근하여, ‘치과

의료 방임이란 자녀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적절

한 행위를 어머니가 실행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치과의

료 방임지수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적절한 행위란 아동의 최적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구강건강관련 행위를 일컫는다.

3. 조사 내용 및 조사도구

설문조사의 내용은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dental neglect)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

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세대소득, 

경제활동여부(직업유무), 자녀의 수를 조사하였고, 자녀에 대한 치

과의료 방임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치과의료 방임(dental neglect) 측정도구의 

개발과정은 Fig. 1과 같다. 

치과의료 방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homson 등11)이 개발

한 치과의료 방임지수(Adelaide dental neglect scale)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Thomson 등11)의 치과의료 방임지수(Ad-

elaide dental neglect scale)는 5점 척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문항당 1점(매우 아니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점수

를 부여하고 그 점수의 총합을 치과의료 방임 수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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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범위는 7-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의료 방임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homson 등11)의 치과의료 방임지수

(Adelaide dental neglect scale)를 우리나라 말로 번안 및 수정하

는 과정에서 Thomson과 Locker13)의 치과의료 방임 척도(dental 

neglect scale)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영어 전공자 2인이 한국어로 

번역을 한 후 예방치과학 전공 교수 1인과 예방치과학 전공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3인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쳤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나의 자녀는 집에서 꾸준히 칫솔질 등 가정

구강위생관리를 받는다’, ‘나의 자녀는 꼭 필요한 경우에 치과치료

를 받는다’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4점 척도로서 1점(그런 편

이다)부터 4점(그렇지 않은 편이다)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문항 

중에서 부정형 문항은 2개 항목이었고, 이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였다(나의 자녀는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엄마인] 내가 미

루고 있다’, ‘나의 자녀는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자녀가 미루고 

있다’). 치과의료 방임 점수의 총점은 7-28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치과의료 방임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의료 방임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치과의료 방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값이 0.65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

과의료 방임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판별도 분석을 시

행하였다. 문항판별도 분석은 치과의료 방임지수의 총점을 기준으

로 상·하위 25%에 속하는 사람으로 두 집단을 만든 후, 개개 항목

의 평균치가 두 집단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산출하여 시행

하였다. 평균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문항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치과의료 방임지수의 판별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치과의료 방임 점수의 상·하위 25%에서 각 항목별로 평균치를 비

교한 결과, 7개 문항 모두 평균 차이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판별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판별력을 보인 문항

은 ‘나의 자녀는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자녀가 미루고 있다’이었

고 가장 판별력이 낮은 문항은 ‘나의 자녀는 집에서 꾸준히 칫솔질 

등 가정구강위생관리를 받는다’이었다.

4. 자료 분석

조사결과의 기술통계학적 요약은 개개변수 급간별로 빈도 및 

백분율, 평균치를 산출하여 기술하였다. 그런 다음,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치과의료 방

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치과의료 방임에 영향

을 미치는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다중결정계수(R2)와 수정다중결정계수(adjusted 

R2)를 산출하여 파악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이용한 유의수

준(a)은 0.05이었으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Sta-

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Ver 20.0, Chicago, IL, USA)

이었다.

Table 1. Discriminative power of dental neglect scale items (7 items)

Items Statement Total
Upper 25%

(A)

Lower 25%

(B) 

Difference 

(A―B)

Needs dental care: child 

defers

Your child needs dental care, but he/she put it off.  

(나의 자녀는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자녀가 미루고 있다)

1.63 2.74 1.00 1.74

Needs dental care: parent 

defers

Your child needs dental care, but you put it off. 

(나의 자녀는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엄마인) 내가 미루고 있다)

1.68 2.69 1.00 1.69

Controls between meal 

snacking

Your child controls between meal snacking as well as he/she should.  

(나의 자녀는 식사전후로 간식 먹는 것을 조절한다)

2.21 2.64 1.00 1.64

Your child considers his/her dental to be health important.  

(나의 자녀는 치아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51 2.51 1.00 1.51Considers dental health 

important

Your child receives the dental care he/she should. 

(나의 자녀는 꼭 필요한 경우에 치과치료를 받는다)

1.36 2.43 1.00 1.43Receives needed dental care

Brushes well as his/her 

should

Your child brushes as well as he/she should. 

(나의 자녀는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닦는다)

1.81 2.38 1.00 1.38

Maintains his/her dental care Your child maintains his/her home dental care. 

(나의 자녀는 집에서 꾸준히 칫솔질 등 가정구강위생관리를 받는다)

1.50 2.20 1.00 1.20

Definition of measurement instrument

Selection of existing measurement tools
and modification adaptation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Completion of measurement instrument

Fig. 1. Development of dental neglect measuremen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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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은 

30-34세가 174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35-39세는 172명

(39.9%), 40세 이상 57명(13.2%), 29세 이하 28명(6.5%)이었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연령 범위는 최소 22세부터 최대 47세까지

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이 246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

이 121명(28.1%)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42.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23.9%), 고졸이하(23.4%) 순이

었다. 연구대상자 중 전업주부는 47.3%이었고, 직장인인 경우가 

42.7%이었다. 월 평균 세대소득은 300만원대가 35.7%로 가장 많

았으며, 월 평균 세대소득은 약 360만원이었다.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 431명 중 만 6세가 128명(29.7%)

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세가 34명(7.9%)으로 가장 적었다. 자녀

의 평균 연령은 4.2세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여자(55.0%)가 남자

(45.0%)보다 많았으며, 자녀 형제 중 첫째(61.5%)가 가장 많았다

(표 제시하지 않음).

2. 치과의료 방임(dental neglect)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정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

과, 치과의료 방임의 전체 평균 점수는 15.12점이었으며,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점수가 15점 이상인 어머니의 비율이 52.7%

이었고, 최빈값은 13점이었다.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Fig. 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에 관한 항목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치과의료 방임에 관한 항목에서 방임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던 

항목은 ‘아동의 식사전후 간식 섭취(37.1%, 평균값 2.21)’, ‘부모 

기인 치과치료 연기(22.8%, 평균값 1.68)’, ‘자녀 기인 치과치료 연

Table 2.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431) 

Variable Classification N (%) M±SD

Age (yr) ≤29  28 (6.5) 34.9±4.0

30-34  174 (40.4)

35-39  172 (39.9)

≥40  57 (13.2)

Numbers of children 1  121 (28.1) 1.8±0.6

 2  246 (57.1)

3  57 (13.2)

4  7 (1.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01 (23.4)

College  103 (23.9)

University  185 (42.9)

Graduate school  42 (9.7)

Occupation Housewife  204 (47.3)

Employee  184 (42.7)

Self-employed  34 (7.9)

Etc.  9 (2.1)

Family income* <200  14 (3.3) 359.7±97.1

  (10,000 KRW) 200-300  77 (17.9)

 300-400  153 (35.7)

400-500  122 (28.4)

≥500  63 (14.7)

*N=429 (two missing response). 

Table 3. Distributions of dental neglect scores (range 7 to 28)

Range 
M±SD Median 

Mini-

mum

Maxi-

mum7-14 15-28

204 (47.3%) 227 (52.7%) 15.12±3.134 15.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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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s of dental neglect.

Table 4. Response distributions of dental neglect scale items

Items 
Strongly disagree 

N (%)

Disagree 

N (%)

Agree 

N (%)

Strongly agree 

N (%)
Mean (SD)

Maintains his/her dental care  4 (0.9)  28 (6.5)  149 (34.6)  250 (58.0)  1.50 (0.66)

Receives needed dental care  14 (3.2)  19 (4.4)  76 (17.6)  322 (74.7)  1.36 (0.72)

Needs dental care: parent defer  258 (59.8)  75 (17.4)  77 (17.9)  21 (4.9)  1.68 (0.93)

Needs dental care: child defers  276 (64.1)  61 (14.2)  73 (16.9)  21 (4.8)  1.63 (0.93)

Brushes well as his/her should  10 (2.3)  76 (17.6)  167 (38.7)  178 (41.3)  1.81 (0.81)

Controls between meal snacking  44 (10.2)  116 (26.9)  157 (36.4)  114 (26.5)  2.21 (0.95)

Considers dental health important  19 (4.4)  36 (8.4)  89 (20.6)  287 (66.6)  1.51 (0.83)

Note) Strongly disagree 4 point, disagree 3 point, agree 2 point, strongly agree 1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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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21.7%, 평균값 1.63)’순이었다.

치과의료 방임에 관한 항목에서 방임에 대한 동의율이 낮았던 

항목은 ‘아동에 대한 가정구강위생관리’로 아동의 구강위생관리

를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6%이었다. ‘치과치료 수진’항

목 역시 치과치료가 필요할 때 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은 92.3%에 달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

과의료 방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Table 5), 어머니

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경우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점수가 

35세 이상 어머니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의 치과의료 방임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다(P<0.05). 

3. 치과의료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Table 6과 같다. 치과의료 방임

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

의 직업유무, 가계소득은 치과의료 방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P<0.05).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으며, 가

계소득이 적을수록 치과의료 방임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관

련 요인인 자녀의 성별 및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는 치과의료 방

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5).

고  안

아동은 건강의 필수적 일부인 구강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

다. 어린 아동에서 구강건강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

호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강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강건강관리의 부

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

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이라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특수

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자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용

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울 뿐 우

리 주변에서 일어나며,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해당되는 흔한 일일 

수 있다. 특히 사랑의 매라는 용인된 학대, 또는 바쁜 일상으로 인

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임 형태의 아동 

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

한 아동학대 및 방임은 아동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 아동기 학대

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자체를 변화시키게 되

며, 이러한 태도는 공격성, 학업성취도 부족, 교우관계에서의 무능

력, 가족애착장애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 공격적이 되

며, 주위의 또래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거부당하기도 한다. 

학대 유형에 따라서 신체적 학대는 공격적 특성을, 방임은 정서적 

위축을 수반하기도 한다1). 

방임은 아동의 영양결핍, 저체중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거나 장애를 불러오기도 하고 심하게는 사망을 초래할 수

도 있어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기도 한다28). 또한 아동

기에 오랜 기간 방임을 경험했던 성인은 자살기도, 경찰에 의한 체

포, 우울증,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우리나라에서도 방임된 아동들에게서 결

Table 5. Dental neglect scores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N=431) 

Variable Classification N Mean±SD P-value

Age (yr) <35 202 15.56±3.232 0.005

≥35 209 14.72±2.99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01 15.25±3.093 0.223

College 103 15.10±2.942

≥University 227 15.07±3.246

Mother’s employment Yes 227 15.52±3.228 0.005

No 204 14.68±2.972

Gender of child Male 194 15.18±3.205 0.710

Female 237 15.07±3.080

Family income* (10,000 KRW) <300  91 15.40±3.283 0.463

300-<400 153 15.42±2.995

 ≥400 187 14.74±3.147

*N=429 (two missing response).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out factors related dental neglect 

Variable B b P-value

Age of mother ―0.088 ―0.113  0.030

Educational level of mother ―0.011 ―0.011  0.829

Mother’s employment  1.135  0.181  <0.001

Family income ―0.004 ―0.111  0.035

Age of children ―0.025 ―0.013  0.802

Gender of children  0.137  0.022  0.650

Numbers of children  0.442  0.096  0.057

R2=0.052 

Adjusted R2=0.036

B: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b: Standardized regression co-

efficients.



주현정·이흥수 |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과 그 연관요인
73

식 및 위생문제가 보고되었고, 신체발달 지연과 언어지체도 나타

났으며, 방임으로 인한 사망아동의 수도 적지 않았음이 보고된 바 

있다(2013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이러한 방임은 구강건강관리에서도 나타나는데, 구강 내 관리

를 소홀히 하고 방치한 결과로 나타난 조기 유치 상실은 교합적 문

제를 야기해 공간 상실(space loss), 대합치의 정출, 인접치의 회전 

또는 전도, 비정형적인 연하작용과 발음 문제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애들은 간단하면서 저비용인 예방적 방법 대신 고

비용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및 경제적으로 부

담을 가중시킨다10). 그리고, 치료하지 않은 치과질환은 손상된 치

아 형태로 인하여 아동들이 놀림을 당하거나 경멸적인 별명을 갖

게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며,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항생제가 필

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만성적인 국소적 감염으로 인해 치아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심한 경우 급성 감

염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6). 따라서, 

저자들은 치과 영역에서의 아동방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아

동 보호자인 부모 중 양육을 주로 전담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관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모자구강보건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치과의료 방임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첫째, 치과치료

를 추구하는데 있어 실패 또는 지연(연기), 둘째, 기본적인 구강건

강관리(구강위생, 식이와 치과방문) 수행 실패, 셋째, 치료를 완료

하는 것에 대한 실패, 넷째, 동통이나 종창 등의 증상 보유 4가지

를 들 수 있다29). 본 연구에서 치과의료 방임의 특성과 관련된 결

과를 살펴보자면 먼저, 기본적인 구강건강관리(구강위생, 식이와 

치과방문) 수행 실패에 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구강건강관리의 식이 관련 수행과 관련된 ‘나의 자녀는 식사전후

에 간식 먹는 것을 조절한다’항목에 부정적인 응답은 37.1%이었

다. 즉, 방임에 대한 동의율이 37.1%로 식사전후 간식 조절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방임이 있었음을 뜻한다. Thomson 등11)의 연구

에서는 식사전후 간식 조절에 대한 방임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71.7%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록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40%에 가까운 아동들이 식사전후에 간식조절을 하지 않

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방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치과치료를 추구하는데 있어 실패 또는 지연(연

기)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나의 자녀는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엄마인) 내가 미루고 있다’와 ‘나의 자녀는 치과치료가 필요하지

만, 자녀가 미루고 있다’라는 항목에서 방임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22.8%와 21.7%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또는 자녀로 인해 치과

치료가 미루어지는 비율이 적지 않으며 방임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결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과의료 방임에 관한 동의율이 낮은 항목은 ‘나

의 자녀는 집에서 꾸준히 칫솔질 등 가정구강위생관리를 받는다’

와 ‘나의 자녀는 꼭 필요한 경우에 치과치료를 받는다’이었다. 각

각 7.4%, 7.7%만이 방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방임을 하지 않

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들이었다(92.6%, 92.3%). Thom-

son 등11)의 연구결과에서는 위의 2개 항목에 대하여 방임이 있었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0%, 10.5%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

다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와 Thomson 등11)의 연

구가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아동

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반면, Thomson 등11)의 연구에서의 아동 

연령은 10-11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아동의 연

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아동 구강건강

관리의 주체가 부모일 것이며, 반면에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

모의 전적인 관리보다는 아동의 의지 또는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반면, 

Thomson 등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한 부모

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및 생활전반에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양육에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

다면, 이에 따른 차이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나의 자녀는 꼭 필요한 경우에 치과치료를 받는

다’항목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 항목에서 방임이 

있었다는 응답이 비록 7.7%에 불과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

라면, 치과치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어머니와 

자녀로 인해 치과치료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대략 20% 이

상임을 감안한다면, 육안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우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구강병이 있지 않을 경우, 치과방문을 하지 않고 미룰 가

능성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는 우식이나 구강병 예방을 위

한 예방진료를 받으러 치과방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다른 말이

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는 꼭 필요한 경우에 치과치

료를 받는다’의 방임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을 방임이 적

었고, 방임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는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의 평

균 점수는 15.12, 치과의료 방임 점수가 15점 이상인 어머니의 비

율은 52.7%이었는데, 점수가 15점 이상이면 치과의료 방임이 존

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지 않은 어머니가 아동에 대한 치

과의료 방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러

한 어머니의 치과의료 방임이 아동의 구강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Thomson 등11)은 치과의료 방임이 아

동에서 좋지 않은 구강건강의 예측인자임을 주장하며 치과의료 방

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Thomson 등11)은 치과의료 방임 점

수가 지난 2년 동안 치과 관리를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에서 높았

고, 구강검진이 아닌 증상 중심으로 아동의 치과방문이 이루어졌

다고 응답한 부모의 치과의료 방임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의료 방임 정도가 높은 10-11세 아동의 경우 영구치에 더 많

은 우식치면을 가지며, 14-15세 청소년의 경우 치과의료 방임 수

준이 높은 집단이 또래보다 우식경험영구치면수(DMFS)가 많았

으며, 우식영구치면수 역시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Gurunathan과 

Shanmuaavel30)의 연구에서도 치과의료 방임 수준이 높은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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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식경험유치아수(dmft)와 우식경험영구치아수(DMFT)가 많

았으며, 잔사 지수(debris index)가 높았다. 또한 pufa index 역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이 높은 아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PUFA)/pufa 

index는 치료되지 않은 치아우식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치

수의 노출, 치아 파편으로 인한 구강점막 궤양, 누공과 농양이 존

재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는 임상결과 지표 중 

하나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아우식증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

한다31). 

이처럼 치과의료 방임은 구강건강관련 행위의 실천 여부와 매

우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치과

의료 방임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강건강관리 및 좋지 않은 구강건

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확실한 바, 치과의료 방임에 대

한 인식 제고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중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책임을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전적

으로 맡기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정 내 모든 가족들에게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구강보건지도를 확대하고, 보건소 이외에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지도·관리 및 담당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조직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더불어 구강건강전문가인 구강보건

인력은 치과의료 방임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임을 인식해야 한다. 

구강보건인력이 의학적 그리고 구강 내 방임뿐만 아니라 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음32)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구강보

건인력의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중대성을 인지

하도록 함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에게 치과의료 방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단체

와 긴밀히 협조하게 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치과의료 방임의 책무가 

있음을 상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가장 이

득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모든 구강건강전문가의 의무6)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Bhatia 등27)은 아동 치과의료 방임에 관한 연구

들을 체계적으로 고찰(systematic review)한 결과, 일반적인 방임

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는 아동 치과의료 방임은 구강보건전문가

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구강보건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관련 지침이 있음에도 아동학대와 방임이 의

심이 가는 사례를 보고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주장하였다. Bhatia 

등27)은 진단의 확실성 부족이 이러한 전문가적 의무의 실패에 기

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구강보건인력에

게 치과의료 방임의 중요성과 인식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치과의료 

방임에 관한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치과의료 방임의 진단을 구성

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구강 및 치과적 특징은 무엇인지 명

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

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치과관련 단체와 아동전문기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명확한 진단이 설정된 후에는 구강보건인력들

이 이를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

다. 또한,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의 접

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정책결정자의 인식 변화 역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Sarri와 Marcenes33)는 아동 치과의료 방임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정환경에 전적으로 그 책임을 돌리기

보다는 이를 지지적 공중보건 접근방식(supportive public health 

approach)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안하였고, 아동의 치과적 처치, 

치과 치료를 받으려는 부모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을 감소시

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적 차원의 전략 개발 등의 거시적 접근방

법(holistic approach)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 가계소득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낮고, 가계소득이 적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이 높을 가능성

이 있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저소득계층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

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더욱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배우자가 있

는 가구의 44.9%가 맞벌이 가구이었고, 10가구 중 4가구가 맞벌

이 가구로 이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39.7%이었

다34).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까지 고려한다면 그 비중

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실시되는 국민구

강건강실태조사35)에서 만 5세 아동의 유치우식경험자율이 2010

년 61.5%, 2012년 62.2%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6세 이하 아동

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은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임이 분

명하다. 또한 방임은 누적적이며, 재발성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 Welbury6)는 영국 소아치과의사회의 치과의료 방임에 대

한 정의 중 ‘지속적인 실패’란 용어를 언급하며, 치과의료 방임은 

일회성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치

과의료 방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중재 개발과 더불어 어머니가 경

제적 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아동, 또는 보호자의 보살핌을 충

분히 받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 6세 이하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기

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전

략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설이용 어린 아동은 214만 9천명

으로 보고된 바 있다34). 

Thomson 등11)은 구강건강증진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구강

건강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할 경우 치과의료 방임 측정

도구가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 생각되었다. 현재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이 포함되어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데, 구강검진은 3차례의 검진시기인 3차(2세, 생후 18-29

개월), 5차(4세, 생후 42-53개월), 6차(5세, 생후 54-65개월)에 시

행되고 있다. 이 영유아 구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

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법적 의무화 등), 이 기간 중 

구강검진을 통하여 치과의료 방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아동의 구강건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건강검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치과의료 방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생각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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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

의 대상이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

시 및 군산시의 어머니이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미취

학 아동의 어머니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치과

의료 방임과 아동의 임상적 구강건강상태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 역시 있었다. 

이번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에 대하여 국

내에서 처음 시도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후속 치과의료 방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길 기대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결  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을 조사하여, 효율적

인 모자구강보건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의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및 군산시의 

미취학 아동 어머니 431명을 대상으로 단면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얻었다.

1.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 평균 점수는 15.12, 

15점 이상인 어머니의 비율은 52.7%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

과의료 방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에 관한 항목에서 방

임에 관한 동의율이 높았던 항목은 ‘아동의 식사전후 간식 섭취

(37.1%)’, ‘부모 기인 치과치료 연기(22.8%)’, ‘자녀 기인 치과치료 

연기(21.7%)’순이었다.

3.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계소득이

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

우 치과의료 방임 수준이 높았으며,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치과의

료 방임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치과의료 방

임 수준이 높으므로 치과의료 방임 수준을 낮추기 위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의제로서 치과의

료 방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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